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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각 하위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중복주거빈

곤의 주거빈곤유형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주거빈곤

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개별 특성이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형별 주거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다항 로짓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소득이 낮은 주

거비과부담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와 관련된 요인이 다소 상이함을 확인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중복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정책, 장애가구를 위한 지원 등의 주거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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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의 안녕과 존엄성은 주거빈곤의 상황 즉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거나, 주거비 부담이 큰 경우 위

협을 받을 수 있다(UN-habit, 2003). 주거빈곤 상태는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고, 세대 간 빈곤상태

가 전이될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박문수･하성규, 2000). 또한 불안정한 주거상태는 건강, 교

육, 고용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Arthurson et al., 2003). 사회적 

배제와 같은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가출, 아동학대, 이혼율 증가, 범죄율 등 다양한 사회

문제도 주거빈곤으로 인해 증가(박신영, 2012)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빈곤가구의 특성을 파악하

고 적절한 정책적 개입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주거빈곤은 “적절한 주거비 부담으로(affordable housing), 적절한 주거생활(decent housing)

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과부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측정할 

수 있다(임세희, 2010; 박신영, 2010). 2011년 공시된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 방수기준, 필

수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을 하위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거비과부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대비 주거비가 30%가 넘는 경우 주거비과부담가구로 분류하고 있다(임세희, 

2016). 

그런데 주거는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되는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높은 주거비 지출을 감당하면서 만족할 만한 주택에 살지, 열악한 주택에 살면

서 낮은 주거비가 주는 효용을 추구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방과 면적이 부족한 주거와 필

수설비가 미비한 주거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하게 된다. 요컨대 주거빈곤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가구 특성과 주거욕구가 있을 수 있으며, 영향요인도 다를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주거빈곤 연구는 주거빈곤의 하위유형별 비교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즉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주거기준미달의 하위 유형에 따라 가구간에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주거비과부담과도 다른 가구특성과 주거욕구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주거빈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과부담가구 각각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면서 최저주

거기준의 하위기준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또 유형별 주거빈곤 가구의 가구특성과 주거욕구

를 파악하지 못하여 주거정책의 우선 개입 대상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곽인숙･김순미 

, 1999; 박신영, 2012; 권연화･최 열, 2015; 박정민 외, 2015; 임세희, 2015, 임세희, 2016). 

이에 본 연구는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비주거빈곤가구에 비해 중복주거빈곤가

구, 면적기준미달가구, 필수시설기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 구조성능환경미달가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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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부담가구주거로 구분되는 주거빈곤 유형별 가구특성과 주거욕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그리고 다범주로짓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상관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형별 주거빈곤 요

인의 독립적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주거빈곤 유형별 특성 차이 분석을 통해 주거빈곤 정책

의 우선순위 집단 설정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주거빈곤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주거권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을 실현하기 위한 주거권(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제 15조 주거의 자유 침해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쾌

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을 기초로 2015년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과 1996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규약 : 사회권 규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기

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을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권리로서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주거권 보장은 적절한 주거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한다(CESCR, U, 1991; 윤현식, 2015; 이호

근, 2015). 적절한 주거 보장은 적절한 사생활 보호, 적절한 공간･안전･채광･환기 및 기본 인

프라 확보,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합리적 수준일 때 실

효성이 있다(2000년 유엔세계전략).

우리나라에서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 역시 주거권을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

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

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제 3조의 1)”을 주거기본법은 이러

한 원칙을 실현할 구체적 정책수단으로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거급여지원(제15조)과 장애인･고

령자 등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약자지원(제16조),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인 

최저주거기준 설정･공고(제17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적 주택공급(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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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다.

2) 주거빈곤의 정의와 측정 :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부담 

주거빈곤은 주거의 물리적 구조와 비용의 적절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 개념이다(임세희, 

2010; 임재현, 2011; 박신영, 2012). 전자를 최저주거기준미달상태로, 후자를 주거비 과부담 상태로 

일컫는다. 물리적으로 적절한 주거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나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구체적인 주거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서울시 주택조례로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시작으로 2003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2004년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면적 기준을 상향 조

정하여 발표하였다(최은영･김용창･권순필, 2012). 제시된 최저주거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

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주거기준미달로 분류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최저

주거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외국과 달리 정책적 제재력과 집행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임세희, 2014). 게다가 이 기준을 완전히 적용하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미진하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규

모가 5.4%라고 발표하면서 구조･성능･환경기준은 객관적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필요방수는 가구원 수⁀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성별과 관계에 따라 결정되지만 

가구원 수만 적용하였다. 무엇보다도 주택의 실제 방수를 계산할 때 침실+거실+식당을 모두 

포함하여 측정한다(최은영･김용창･권순필, 2012, p184). 즉 응답자는 식당이라고 응답하였으

나, 최저주거기준미달 계산시에는 방수로 분류함으로써 방수기준미달 가구를 과소추정하고 있

다(임세희, 2015).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 측정할 때는 주거기본법에서 제시한 면적 및 방수 

기준, 필수설비 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을 가능한 완전히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구원 수뿐만 아니라 부부 동일 침실 사용,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만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상호 분리, 노부모 별도 침실 사용 등을 규정한 최저주거기준의 방수

기준을 충실히 적용하면서 응답자가 방이라고 응답한 경우만을 방에 포함하였다. 구조성능환

경기준 역시 집의 구조물과 채광 등에 관한 8개의 주관적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1). 

1) 이는 가구원 수만을 고려하여 방수미달을 측정하고 침실 수에 거실과 식당, 침실 외 방수를 포함하고 측정하며, 

구조성능환경기준은 제외하는 대신 지하･옥상 거주와 판잣집･비닐하우스･고시원을 별도로 측정하는 기존 연

구(최은영 외, 2012)와 차이가 있다. 반면 거실과 식당이 실제로 침실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침실 수 에서 제외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의 차이 - 최저주거기준 하위기준미달, 주거비 과부담, 중복주거빈곤가구 35

[표 1]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1. 최소 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표 1] 가구원수와 가구구성에 따른 용도별 방의 개수와 최소주거면적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2)
총주거면적(㎡)/평

(방+거실+부엌+화장실+현관)

1 1인 가구 1 K 14/4, 2

2 부부 1 DK 26/7.9

3 부부+자녀1 2 DK 36/10.9

4 부부+자녀2 3 DK 43/13.0

5 부부+자녀3 3 DK 46/13.9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16.7

  주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

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이다.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

를 말한다. 

    3)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의 기준을 따른다. 

2.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1)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

  2) 전용입식부엌

  3) 전용수세식화장실 

  4) 전용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

3.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구조부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출처: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주거빈곤을 측정하는 또 다른 기준은 주거비과부담이다. 가구의 주거비는 대출금 관련 비

용, 광열비,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되는데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주거비부담이 가능한 수준

은 다를 수 있다. 주거비 부담 가능성은 가구에서 주관적 느낌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는 정

하고 구조성능환경기준에 관한 주관적 응답 4개 중 2개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로 분류한 

박정민 외(2015)의 연구와는 유사하나, 박정민 외(2015)는 방수미달에 가구원 수만을 고려할 뿐 가구원의 성별, 

연령과 가구원 관계는 고려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이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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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정책적 활용도가 낮아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측정방식에 주목한다. 주

거비 부담 가능성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측정방식에는 주거비 비중과 잔여소득평가방식이 있

다.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로 판단하는 방식은 주거비가 아닌 비주거지출의 높고 낮음을 고려

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보완한 방식이 잔여소득 평가방식이다. 이 방

식은 가구가 일정한 규모와 질(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자가/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생계비용(식료품비, 교육비, 의료비등)의 조달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주거비과부담을 측정하며, 이 경우 주거비과부담가구는 저소득층으로 편중되게 된다

(배순석･김민철, 2013). 많은 국가에서 측정의 편의성으로 인해 가구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으

로 주거비과부담 여부를 평가하며, 대개 소득대비 주거비가 30%가 넘는 경우 주거비과부담가

구로 분류하고 있다(장경석 외, 2009; 이선우, 2010; 박신영, 2012; 배순석･김민철, 2013; 정은

희･최유석, 2014; 권연화･최 열, 2015; 박정민 외, 2015; Downs, 1993; Moore et al., 2004; 

Marks et al., 2008). 본 연구에서도 주거비가 월평균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

인 경우 주거비과부담으로 정의하였다. 

3) 주거빈곤상태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들은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주 및 가구특성 요인, 주거환경 만족도 요인

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존 연구들은 가구주의 특성으로서 성별, 연령, 학력, 장애여부에 따라 주거빈

곤상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가구주가 여성 가구일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임형백･민성희･이성우, 2009; 임세희, 2015). 주거비부담과 관련해서 주

거형태나 가족구조,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주거비부담수준이 달라지는 연구결과가 있는가 하면(박

경준･이성우, 2015; 권연화･최 열, 2015),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주거비부담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

가하는 연구결과가 있으며(임세희, 2016), 성별변수가 주거비과부담에 별다른 영향을 보이지 않은 

선행연구도 있다(박정민 외, 2015). 

연령이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인다. 즉 임형백 외

(2009)는 연령이 높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박정민 외(2015)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연령이 주거비부담에 미치는 효과 역시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인다. 높은 연령집단에서 주

거비부담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배순석･김민철, 2013)와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비부담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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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결과(박경준･이성우, 2015)로 나뉘며, 인과관계 모형에서 연령은 주거비과부담 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연구결과도 있다(박정민 외, 2015; 임세희, 2016). 그런데 이상의 연구

들은 연령의 선형효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주거와 연령의 경우 비선형의 효과가 있을 수 있

다. 일정 연령이 도달하기 전과 후의 유형별 주거빈곤의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선형효

과를 전제로 하면 연령의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을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여러 연구에서 주거빈곤상태에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일관된 결

과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으면 가구소득이 낮아 최저기준미달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반적 가정을 뒷받침해 주는 여러 결과가 있다(임형백 외, 2009; 김현중 외, 

2010; 김용창 외, 2013 ;임세희, 2014 등). 한편 교육수준과 주거비부담과의 인과관계는 역의 

관계와 정적인 관계가 동시에 확인되었다(박경준･이성우, 2015; 임세희, 2016). 

장애인 가구주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최저기준미달 주거 비율과 주거비과부담 수준이 높

으며 가구주의 장애상태를 고려한 일부 연구들에서 그러한 관계가 나타났다(이선우, 2010; 임

세희, 2014). 

높은 가구소득은 높은 주거비를 감내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최저주거기준미달 가능성

을 낮추고 주거비과부담을 감소하는 요인이며 가구소득과 주거빈곤 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확

인되고 있다(박정민 외, 2015; 임세희, 2016). 

가구원 수 혹은 가구의 아동수에 따라 필요 방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가구원 수와 가구의 

아동수는 주거빈곤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주거빈곤과 가구원수간의 관계에 있어 연구결과

는 일치하지 않는데, 아동수가 증가하면 증가하고 최저주거기준미달 가능성이 높아진다(임세

희, 2014)는 연구도 있는 반면에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

할 확률이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다(임형백, 2009). 또한 아동수는 임대료나 대출금을 높여 주

거비과부담이 증가한다는(천현숙, 2013)결과도 있는 반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

지 않은 연구결과도 있다(임세희, 2016).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면 주거급여를 받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거빈곤상태를 개선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상태의 경우 최저

주거기준미달의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민 외, 2015; 임세희, 2015). 

기초생활보장수급상태는 주거비부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보이지 않지만, 최저주거기

준미달이면서 동시에 주거비과부담가구 상태에 있는 ‘중층적 주거취약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민 외, 2015). 자가가구는 장기적인 거주를 기대하고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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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기 때문에 가구의 특성과 욕구에 더욱 맞는 주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자가가

구에 비해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일 가능성이 작다. 자가가구인 경우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일 

가능성이 작고, 월세일 경우 최저기준미달주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김용창･최은영, 2013; 

박정민 외, 2015). 임차가구(전세, 월세)의 전월세 전환율은 7~10%인 반면에(진미윤, 2016) 주

택담보대출의 금리는 3.65% ～4.85%(News1, 2017.12.01.)라는 점에서 임차가구는 자가가구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높을 수 있으며 이는 경험연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권연화･최열, 2015). 

주거지가 도시인지 농촌인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최저주거기준미달 여부와 주

거비과부담 정도가 달라진다(노승철･이희연, 2009; 조이운･김상봉, 2015; 권연화･최열, 2015; 

박정민 외,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거지가 도시에 있는 경우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컸

다(노승철･이희연, 2009). 이러한 근거를 뒤 받침하고 있는 다른 연구에서는 서울에 주거지가 

있는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임세희, 2014). 박정민의 연구(2015)에

서는 거주지가 농촌에 있는 경우 ‘주거환경부적절’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연구에서 주거환경의 만족도와 주거빈곤상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임세희(2016)의 

연구에서는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좋으면서 가구원의 안전과 건강에 주거조건이 긍정적인 경

우 주거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분석결과, 가구주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거비

과부담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거빈곤 상태를 정의하는 핵심기준인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으로 가구유형을 구분하고 가구 특성과 주거욕구를 분석한다. 여기서 중복기준미달, 면

적기준미달주거, 필수시설기준미달주거,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주거, 방수기준미달주거로 최저

주거기준의 하위기준별 차이를 밝힌다는 점에서 최저주거기준 하나로 묶어 결정요인을 분석

한 임세희(2015)를 비롯한 기존연구(임형백, 2009; 박정민 외, 2015)와 차이가 있다. 또 주거비

과부담과 최저주거기준의 하위기준별 미달 가구를 하나의 모형에서 비교함으로써 주거정책의 

우선순위를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도 최저주거기준 혹은 주거비과부담을 각기 다른 모형

으로 분석하고 중복주거빈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김현중 외(2009), 박경준･이성우

(2015), 권연화･최열(2015), 임세희(2015, 2016)의 연구와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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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한다. 주거실태조사는 17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의 약 2만 가

구를 대상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며, 무응답 조정과 가중치 처

리를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4). 주거실태조사는 개별가구의 주거특

성, 주거관련비용 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월소득을 조사하고 있어, 주

거빈곤유형별 가구 특성을 비교하기에 적합하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비주거빈곤가구에 비해 중복주거빈곤가구, 면적기준미달주거, 필수시설기준미달주거,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주거, 방수기준미달주거, 주거비과부담가구주거의 차별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기술분석, 교차분석, 크루스칼-왈라스(Kruscal Wallis)검정2)을 통해 각 주거빈

곤유형가구의 개별적 특성을 여러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교차분석과 크루크칼 왈라스 검정

은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이 차이가 있다는 것만을 알려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이 차이가 있는지

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사후비교를 위해 2집단간 교차분석과 Mann-Whitney U test를 반복 실시하되, 

본페로니 검정(Bonferroni method)을 적용하여 제 1종 오류의 증가를 피하였다. 주거빈곤을 결정한

다고 알려진 변수들을 중심으로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개별 특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

치는지를 주거빈곤 유형별로 알기 위해 다범주 로지스틱 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다. 

3) 변수의 측정

(1) 주거빈곤유형

① 면적기준미달가구

2011년 최저주거기준을 따르되, 면적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

2) 검정변수의 정상분포여부, 집단간 등분산 검정 결과 모수검정인 아노바 검정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

모수검정인 크루스칼-왈라스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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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명이 증가할 때마다 5인 가구와 6인 가구의 차이인 9㎡을 증가시켰다. 

② 필수시설기준미달가구

2011년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단독사용 입식 부엌, 단독사용 수세식 화장실, 단독사용 목욕시설, 단

독사용 상하수도가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필수설비 미달 주거로 측정하였다.

③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

집의 구조물(견고, 균열상태), 방수상태(습기가 많거나 빗물이 새는 정도), 난방 상태, 환기 상태(창문 

개폐 여부, 통풍 상태), 채광 상태, 방음 상태(이웃 간 혹은 층간 소음), 재난･재해(산사태나 홍수, 지

진 피해 등) 안정성의 8개 문항에 대해 불량, 조금 불량, 조금 양호, 양호의 4점 척도 중 ‘불량’으로 응

답한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구조･성능･환경기준 미달로 측정하였다.

④ 방수기준미달주거가구

최저주거기준은 부부와 자녀 중심의 표준가구의 실(방)을 제시하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1K(K는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 혹은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뜻함), 부부가구는 1DK(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 부부와 자녀 1명 가구는 2DK, 부부와 자녀2명 가구는 3DK, 부부와 자녀 3

명 가구는 3DK, 노부모와 부부와 자녀 2명가구는 4DK를 방의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

에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만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상호분리, 

노부모는 별도침실 사용의 기준을 따른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주거기준을 충실히 따르면서, 현실 세계의 다양한 가구유형을 고려하였다. 

즉 만 8세 이상 이성 자녀의 상호분리 원칙을 모든 가구원에 적용하였다. 즉 가구주가 자녀가 

아닌 자신의 형제, 자매가 함께 사는 경우 만 8세 이상의 이성 가구원이라면 분리하여 침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자녀가 아니더라도 성인 보호자와 동일한 침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 6세 미만 유아가 아니라면 침실 당 거주인원을 2인으로 

제한하였다. 김혜승･김태환(2008)에 따르면 면적기준산정근거는 침실을 주침실, 1인 침실, 2인 

침실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침실당 최대거주인원수가 2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3). 

3) 외국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의 침실 기준은 우리보다 엄격한 편이다. 영국의 경우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은 같은 

방을 쓸 수 없으며, 21세 이상은 독립된 방을 주어야 한다. 10세 이하인 경우에도 2명만이 같은 방을 쓸 수 있다. 5

세 이하인 경우는 0.5명으로 보며, 5세를 넘으면 1명으로 보고 있다. 일본 역시 18세가 넘으면 각각 하나의 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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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거비과부담가구

주거점유형태에 따라 주거비를 구성하였다. 주거비는 자가가구, 전세가구의 경우 주거 관련 대출금

이 있는 경우 월이자액을 산정하고, 주거유지비를 포함하였다. 월세가구의 경우는 대출로 구한 월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 월이자액을 구하고, 여기에 월임대료와 주거유지비를 포함하였다. 주거실태조

사는 주택의 구매대금, 임차금 및 보증금을 자기 자금,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금액, 금융기관 외 다

른 곳에서 빌린 금액,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으로 나누어 질문하고 있다. 이 중에

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금액(연간 3.78% 금리, 2014년 가계대출금리, 한국은행, 2014)과 금융기

관 외 다른 곳에서 빌린 금액(연간 28% 금리, NP 뉴스포스트, 2015.10.9)만 월 이자를 부담하고, 나

머지는 이자 지출이 없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주거유지비는 광열비, 전기 및 상하수도, 일상적인 주택수선 및 유지비, 관리비, 화재보험료

를 포함하였다. 이렇게 구한 주거비가 월평균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으면 주

거비과부담으로 분류하였다. 

⑥ 중복주거빈곤가구

면적기준, 필수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 방수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중 2개 이상을 중

복으로 경험하고 있는 경우 중복주거빈곤가구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앞서 면적기준, 필수설비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 방수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미달 가구는 중복주거빈곤가구가 아닌 각 주

거빈곤 유형을 고유하게 경험하고 있는 가구들이다. 

⑦ 비빈곤주거가구

앞서 설명한 면적기준미달, 필수설비미달, 구조성능환경미달, 방수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비빈곤주거가구로 분류한다. 

(2) 가구특성

① 가구주 성별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 0, 여성의 경우 1의 값을 부여하였다.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임세희, 2014) 성별이 같다면 연령 상관없이 2명까지 한 방을 쓸 수 있고, 만 6세 미

만 유아의 경우 침실 인원에 제한이 없는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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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구주 연령과 연령제곱

조사연도인 2014년의 만 나이를 부여하여 가구주 연령과 연령의 제곱을 구하였다. 

③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 졸업 이상(4)으로 

값이 클수록 학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④ 가구주 장애여부

가구주의 장애여부는 등록･비등록 장애인인 경우 장애가구주로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

우 0의 값을 부여하여 정의하였다.

⑤ 가구원수 

실제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 수를 활용하였다. 

⑥ 가구의 소득

가구의 소득은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에 만원 단위로 응답한 값을 활용하였

다. 단, 다범주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정상분포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⑦ 자가여부

자가인 경우와 그 밖의 경우인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

세, 일세, 무상에 사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⑧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가구여부

“귀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 입니까?”에 ‘예’와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를 측정하였다. 

⑨ 농촌여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아닌 농촌에 사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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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욕구 특성

① 주거비

주거비는 주거 관련 대출금 월이자액, 월임대료와 주거유지비를 합하여 구하였다. 자가, 전세, 보증

금 있는 월세가구의 경우 주택의 구입자금 혹은 주택의 임차자금 중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외 다른 

곳에서 빌린 금액(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음 금액은 제외)의 경우 월이자액을 산정하였

다.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금액은 연간 3.78% 금리(2014년 가계대출금리, 한국은행, 2014)와 금융

기관 외 다른 곳에서 빌린 금액은 연간 28% 금리(NP 뉴스포스트, 2015.10.9)의 월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주거유지비에는 광열비, 전기 및 상하수도, 일상적인 주택수선 및 유지비, 관리

비,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었다. 

② 주거비비중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였다. 

③ 주거비 부담 정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와 대출금을 매월 상환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십니까?”와 “귀댁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거관리비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에 대해 ‘전혀 부담되지 않음’, ‘별로 부담되지 않음’, ‘약간 부담됨’, ‘매우 부담됨’의 4점 척도로 응답

한 내용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④ 주택에 대한 만족도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만족’의 4점 척도로 응

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⑤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만족’의 4점 척도의 

응답 결과를 사용하였다. 

⑥ 주거지원 필요여부 

가구가 정부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는 “귀댁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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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보기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로 

응답한 내용을 활용하였다. 

⑦ 개보수 필요여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는 “귀댁에서는 향후 2년 이내

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로 조사한 내용을 이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 특성은 [표 2]와 같다. 여성 가구주 비중이 23%였으며,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51세였

다. 가구주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에 근사하였다. 장애가 있는 가구주는 약 4%였으며, 기초보

장 대상가구는 3.8%이었다.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 소득은 약 280만원, 평균 가구원 수는 약 2.53명

이었다. 비자가 가구는 약 46.4%이었다. 가구의 월 주거비는 평균 33.5만원이며 소득 중 주거비가 차

지하는 비중은 17.9%이었다. 주거관리비는 ‘약간 부담된다’는 정도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2.92)에 가까웠다. 주거환경만족도는 주택만족도보다 

다소 낮았다(2.86). 현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의 주거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약 47%의 가구

가 ‘필요하다’로 응답하였다. 향후 2년 이내 현 거주지의 개보수가 필요한지에 대해 약 14.8%의 가구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 

가구주 성별 여성(1) 23%

가구주 연령 만 나이(2014년 기준) 51.3

가구주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 졸업 이상(4)
2.97

가구주 장애여부 등록･비등록 장애인(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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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 계속)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가구 소득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 소득 280.72

 가구원수 실제 동거 가구원 수 2.53명

기초보장수급여부 기초보장급여 대상 가구(1) 3.8%

비자가 비자가가구 46.4%

농촌여부 농촌거주 7.8%

주거욕구 

특성

주거비 주택관련대출금이자+월임대료+주거관리비 33.5만원

주거비비중 월평균 소득 중 월주거비 비중 17.9%

주거비부담정도
주거비 부담정도 

1(전혀 부담되지 않음)~ 4(매우 부담됨)
2.19

주택만족도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매우 불만족)~4(매우만족)
2.92

주거환경만족도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매우 불만족)~4(매우만족)
2.86

주거지원필요여부
현재 주거지원 필요여부

1(필요하다), 0(필요하지 않다)
47%

개보수필요여부
향후 2년 이내 현 거주지 개보수 필요여부

1(필요하다), 0(필요하지 않다)
14.8%

주거빈곤

유형

면적기준미달 2011년 최저주거기준의 면적기준 1.0%

시설기준미달 2011년 최저주거기준의 시설기준 1.4%

구조성능환경미달
2011년 최저주거기준의 구조성능환경기준

집의 구조물 8개 항목 중 2개 항목에 ‘불량’으로 응답 
3.5%

방수기준미달
2011년 최저주거기준의 방수기준

가구구성원간의 침실분리원칙 반영
3.1%

주거비과부담 소득 중 주거비 비중이 30%가 넘는 경우 11.3%

중복주거빈곤 유형별 주거빈곤 2개 이상인 경우 4.4%

비비곤주거 위의 주거빈곤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75.4%

자료: 2014년 주거실태조사, 중복빈곤가구 제외, 가중치 적용 n=20, 205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주거비과부담가구의 비중이 가장 커 11.3%였으며, 

그 다음은 중복주거빈곤가구로 4.4%, 구조･성능･환경미달가구가 3.6%, 방수기준미달가구가 

3.2%, 시설기준미달가구가 1.5%, 면적기준미달가구가 가장 작아 1.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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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주거빈곤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특성 

비

빈곤

주거

중복

빈곤

면적

미달

시설

미달

구조

성능

환경

미달

방수

미달

주거비

과부담
집단 비교 

성별

(여성)
18.7 38.8 14.3 47.7 26.5 20.7 45.9

면적=비빈곤주거=방수=구조성능환경

<중복<주거비과부담=시설

연령 50.7 53.4 45.0 65.9 51.5 50.5 53.8
면적<방수=비빈곤=구조성능환경=중복

=주거비과부담<시설

학력 3.1 2.42 2.96 1.61 2.86 3.01 2.51
시설<중복=주거비과부담

<구조성능환경=면적=방수<비빈곤주거

장애

있음
3.7 8.6 4.3 8.2 5.3 1.6 7.7

방수=비빈곤주거=면적=구조성능환경

=주거비과부담=시설=중복

소득

(만원)
315 139.4 242 108 262 340 119 

시설<중복<주거비과부담

<면적=구조성능환경<비빈곤주거<방수

가구

원수
2.63 2.24 2.83 1.52 2.46 4.21 1.65

시설=주거비과부담<중복 <구조성능환경<비빈곤주

거=면적<방수

기초

보장
1.8 16.5 6.7 8.6 3.7 3.1 11.2

비빈곤주거=방수=구조성능환경

=면적=시설=주거비과부담<중복

비자가 40.2 80.4 81.9 41.6 53.9 51.2 68.0
비빈곤주거=시설<방수=구조성능환경 <주거비과부

담<중복=면적

농촌

여부
7.7 6.6 3.3 32.9 3.6 8.4 6.6

면적=구조성능환경

<주거비과부담=중복=비빈곤주거=방수<시설

자료: 2014년 주거실태조사, n=20, 205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는 시설기준미달가구가 가장 많아 약 절반인 47.7%이며, 다음으로는 

주거비과부담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았다. 연령 역시 시설기준미달가구의 가구주가 가장 

높아 평균 약 66세였으며, 다음으로는 주거비과부담가구로 평균 약 53.8세였다. 그 밖의 가구

는 평균 약 50세 내외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비빈곤주거가 가장 높고, 시설기준미달가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가장 낮았다. 장애여부의 경우 중복주거빈곤가구가 가장 많았으나,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다. 평균 소득은 시설기준미달가구와 주거비과부담가구

가 유의미하게 가장 낮고, 방수기준미달가구가 가장 높았다. 가구원수는 시설기준미달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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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고, 방수기준미달가구가 가장 많았다. 기초보장수급여부의 경우 비빈곤주거가 가장 낮

고, 중복주거빈곤가구가 가장 높았다. 비자가가구의 경우 면적기준미달가구가 가장 많았고, 중

복주거빈곤가구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농촌여부의 경우 면적기준미달가구와 구조･성능･환경

기준미달가구의 농촌 비율이 가장 낮고, 시설기준미달가구의 경우 유의미하게 가장 높았다. 

주거빈곤 유형별 주거욕구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욕구 비교 

특성 

비

빈곤

주거

중복

빈곤

면적

미달

시설

미달

구조

성능

환경

미달

방수

미달

주거비

과부담
집단 비교4) 

주거비비중 11.5 39.7 14.7 14.6 12.9 11.4 56.1
방수=비빈곤주거<구조성능환경<시설=면적

<중복<주거비과부담

주거비부담

정도
2.77 3.31 2.92 3.16 3.02 2.92 3.27

비빈곤주거<면적=방수=구조성능환경

<시설=주거비과부담<중복

주택환경

만족도
2.99 2.34 2.92 2.53 2.19 2.9 2.93

구조성능환경<중복<시설<방수=면적

=주거비과부담<비빈곤주거

주거환경

만족도
2.9 2.52 2.77 2.59 2.44 2.86 2.88

구조성능환경<중복 =시설<면적

<방수=주거비과부담=비빈곤주거

주거지원

필요여부
43.9 67.7 71.7 49 59 55.3 52

비빈곤주거=시설=주거비과부담=방수

=구조성능환경<중복=면적

개보수

필요여부
13.3 24.1 9.3 32 34 15.9 14.3

면적=비빈곤주거=주거비과부담=방수

<중복=시설=구조성능환경

자료: 2014년 주거실태조사, 중복빈곤가구 제외, n=20, 205

주거비와 소득대비 주거비의 경우 주거비과부담가구와 중복주거빈곤가구에서 높았다. 주거

비부담정도는 중복주거빈곤가구와 주거비과부담가구, 시설미달가구가 높게 나타났다. 또 주택

환경만족도는 비주거빈곤가구가 가장 높고,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가 유의미하게 가장 낮

았다. 주거환경만족도의 경우 비빈곤주거가구가 가장 높았으나 주거비과부담가구, 방수기준미

달가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주거환경에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주거빈곤

유형은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이었다. 주거지원필요에 대해서는 면적기준미달가구와 중복

주거빈곤가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응답하였으며, 개보수 필요의 경우는 구조성능환

4) 집단비교는 변수의 수학적 속성에 따라 교차분석 혹은 크루스칼왈라스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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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준미달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중복주거빈곤가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주거빈곤 유형별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를 함께 살펴보면서 정책적 우선 개입의 

대상이 판단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 사회경제적으로 여성, 고연령, 낮은 학력, 장애, 낮은 소

득, 많은 가구원수, 기초보장수급, 비자가, 농촌거주는 사회 취약계층의 특성으로 구분된다. 또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고, 주관적으로 주거비부담을 많이 느끼며, 주택 및 주거환경만족

도가 낮고, 주거지원 및 개보수 필요성을 느낄수록 충족되지 못한 주거욕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15개의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에 관해 [표 3]과 [표 4]에서 제

시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순위의 총합을 기준으로 정책적 우선개입의 대상을 분석

하면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주거비과부담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 면

적기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의 순으로 나타난다5). 그러나 이는 변인들간의 상관을 통제

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결과이다. 변인들간의 상관을 통제하면서 비주거빈곤을 기준으로 살펴

볼 때 각 주거빈곤 유형별 특성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비주거빈

곤을 기준범주로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의 요인을 다범주 로짓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3) 유형별 주거빈곤가구 다범주 로짓분석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의 다범주 로짓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다범주 로짓 분석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별 변수가 주거빈곤 유형과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

게 한다는 점에서 앞서 교차분석과 크루스칼왈라스 검정의 결과와 함께 주거빈곤 유형별 가구 특성

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먼저 전체 모형의 관측집단과 예측집단의 분류 정확도는 77.8%로 비교적 높았다. 투입된 

변수 중에서 최종모형과 개별 변수 하나를 축소함으로써 발생하는 –2LL의 차이가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변수는 기초보장여부였으며, 나머지 변수는 모두 

p<.05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

주장애여부, 소득, 가구원수, 비자가여부, 농촌여부,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는 가구의 주

거빈곤 유형과 관련이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5)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이 취약하고, 미충족된 주거욕구가 많을수록 총합이 낮아진다. 성별을 예로 들면 면적(3)=

비빈곤주거(3)=방수(3)=구조성능환경(3)<중복(2)<주거비과부담(1)=시설(1)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계산하면 중

복주거빈곤가구는 27, 시설기준미달가구는 30, 주거비과부담가구는 34,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는 36, 면적

기준미달가구는 39, 방수기준미달가구는 4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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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비주거빈곤을 기준변수로 하여 각 주거빈곤 유형별 특성을 비교해 보면, 모형

에 투입된 다른 특성이 같다면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면적기준미달이 될 가능성은 낮아지는 

반면에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과 방수기준미달가구가 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소득, 교육수준, 가구원 수, 장애, 기초보장수급, 비자가, 농촌

여부 등이 같다면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구조성능환경이 열악하거나, 필요한 것보다 방수가 

적은 주거에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가구주가 남성 가구주가구보다 

필요 방수가 적은 주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여성들이 돌봄 노동과 돌봄의 규범에 

익숙한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즉 방을 공유하면서 다른 가구원을 돌보고 배려하는 

생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남성보다 적을 수 있다. 그런데 구조성능환경 기준의 경우는 주관

적 측정이라는 점에서 가구주 성별 효과가 실질적인 물리적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지, 남성

보다 여성의 민감도가 일반적으로 높고(Jensen, Rasmussen, Pedersen & Olesen, 1992; 김청송 

2003 재인용), 주관적 보고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인지(Otto & Dougher, 1985; 김청송 2003 재

인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 

연령의 경우 주거빈곤과 비선형의 효과가 있었다. 방수기준미달과 시설기준미달의 경우 연

령의 제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 관계를 보여,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는 방수기준미

달과 시설기준미달의 가능성이 증가하나, 이후에는 방수기준미달과 시설기준미달의 가능성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증가하면 가구원 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가구원의 나이가 증

가함에 따라 독립적인 방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방수미달 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나, 일정 연령이 되면 가구원의 분가로 방수기준미달의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도 비선형성을 보였는데, 가구주의 연령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필수설비를 갖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령의 비선형적 효과는 중복주거

빈곤, 면적기준미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복지

패널을 이용하여 연령과 최저주거기준미달간의 부적인 관계와 주거비과부담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를 확인한 박정민 외(2015)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 방수기준미달과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도 회귀계수 값이 -.001(Odds ratio= 

.999)로 매우 작았다. 이 결과로 볼 때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과 자

산축적의 기회가 증가하여 주거빈곤의 위험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이 소득증가보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상황을 더 크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2012년 전국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중위수 기준)이 4.4배였던 것이 2014년에는 



50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4호

4.7배, 2016년에는 5.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연합인포맥스, 2017. 4. 25) 

교육은 주거비과부담을 제외하고는 중복주거빈곤, 면적기준미달, 시설기준미달, 방수기준미

달가구가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게 하였다. 즉 소득이나 가구원수, 자가

여부 등이 같은 조건에서, 학력수준이 높아지면 비주거빈곤가구에 비해 물리적으로 열악한 주

거가 될 가능성이 낮아지나,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는 선택되는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거에 대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

하여 가구의 특성과 욕구에 맞추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수록 주거빈곤의 위험에서 벗

어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주거에 관한 시장정보와 국가정책 정보를 취합하

여 가구 상황에 적합한 주거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소득, 연령, 가구원 수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교육수준과 면적, 시설, 방수기준미달 간에 부

적인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과부담과 교육수준의 정적인 관계는 귀속임차료(임차보증금*금리)와 교육수준간의 정

적인 관계를 확인한 곽인순･김순미(199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곽인순･김순미(1999)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지위와 경제적 수준이 높아 임차보중금이 비싼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소득 등 관련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거비과부담과 교육수준의 

정적인 관계는 부모교육과 자녀교육 간의 관계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 부모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진학 유형에 미치는 영향과 서울수도권 지역일수록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수연(2016)의 연구가 이 결과를 뒷받침한다. 문수연(2016)은 이를 

고학력부모 일수록 자녀 교육에 더 몰입할 수 있다는 것과 특정 지역의 교육 관련 시설 및 

사교육 접근 가능성, 축적된 정보와 같은 문화적 환경들이 자녀 교육전략으로 지역적 이동을 

선택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장애가구일수록 방수기준미달 가구가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가구주가 장애가 있으면 적정 

방의 수를 유지하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주가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로 

인해 열악한 주거 상황에 더 많이 고통받을 수 있으며, 다른 가구원과 함께 방을 쓰는 것보다

는 최소한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중복주거빈곤, 시설기준미달가구, 구조성능환경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과 

주거비과부담가구가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 저량으로서의 주거는 유

량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모였을 때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득과 주거빈곤 

간에 부적인 관계를 모든 유형의 주거빈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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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의 경우 중복주거빈곤, 면적기준미달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 방수기준미달가구

와는 양의 관계가, 시설기준미달가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었으며, 주거비과

부담에는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가구원수가 많을 경우 전용 입식 부엌, 전

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실의 중요성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가구원수가 적은 경우 이러

한 불편을 더욱 쉽게 감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설기준미달가구의 경우 평균 가구원 수가 

1.52명으로 가장 작았으며,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약 66세로 나타났다. 1~2명으로 구성된 노

인가구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등이 없는 환경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비자가여부의 경우 모든 주거빈곤유형에 있어서 유의미한 양의 관련이 있어서, 자가가구일

수록 모든 유형의 주거빈곤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비자가가구는 모든 유형의 주거빈

곤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이 같더라도 자가여

부에 따라 모든 주거빈곤 위험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동안의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자가소유 제고를 높이는데 주력하면서 상대적으로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가 덜한 것과 연관지

어 생각할 수 있다. 

기초보장여부는 모든 주거빈곤 유형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비록 

교차분석에서는 주거빈곤유형별로 비율에 있어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다면, 적어도 2014년 조사 당시의 기초보장제도는 각 주거빈곤의 가능성을 낮추는 정책 효과

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촌에 살수록 시설기준미달가구의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중복주거빈곤, 구

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와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고,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

장실과 목욕실이 아닌 주거에 대한 문화적 관용성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반지하, 

지하, 옥탑방은 모두 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반지하, 지하 방6)은 구조성능환경미달의 가

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구조성능환경미달과 농촌 간에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주택만족도의 경우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구조성능환경미달가구, 방수기준미

달가구는 부적 관련을 보였으나, 면적기준미달가구와 주거비과부담가구과는 비주거빈곤가구와 

주택만족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6)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추가 분석한 결과 반지하와 지하방과 달리 옥탑방에 거주하는 경우 자신의 주거환경이 

구조성능환경미달(2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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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택만족도는 주거빈곤 위험의 원인이면서 결과일 수 있다. 가구는 주택의 구조적･

비용적 조건을 고려하여 주거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주거 선택 당시 이미 주거빈곤의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저소득층 가구는 거주 이전에는 채광, 환기 등의 주거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며, 다른 상품과 달리 단위 묶음이 크고 소득과 상황변화(예, 

가구원의 수와 연령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7) 쉽게 주거빈곤에 빠질 수 

있다. 중복주거빈곤, 시설기준미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 방수미달의 경우 비주거빈곤가구에 

비해 소득 등이 같더라도 주택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 주거복지의 상황이 낮다

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면적기준미달과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비주거빈곤가구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면적기준미달가구는 필요 방수, 필수설비, 구조성능환경 등이 나머

지 최저주거조건 등을 충족하고 주거비 역시 과도하지 않은 경우이다. 실제로 면적기준미달 

만으로는 주택의 만족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210개의 면적기준미

달을 대상으로 진행 한 본 연구에서만 나타난 결과인지는 추후 계속적인 검정이 필요하다. 주

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비주거빈곤가구와 주택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결

과로 보면 주거비과부담가구 중 일부는 주거를 과소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는 차가거주자의 경우 과시소비의 성향이 주거용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장서영･하

규수(2015)의 연구가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대상으

로 한 연구이며, 본 연구의 결과도 소득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결과라는 점에서 해석의 주

의가 필요하다. 주거비과부담 가구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이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 추가분석

결과도 주거비과부담가구 중 약 51%가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로 드러났다. 

주거환경만족도는 중복주거빈곤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구조성능환경미

달가구에 대해 음의 관계가 있었으나, 방수기준미달가구에 대해서는 비주거빈곤가구와 차이가 

없고, 주거비과부담가구에는 비주거빈곤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주거환경만족도의 경우도 역시 주택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주거빈곤의 원인이면서 결과일 수 

있다. 주거의 가치는 지역사회의 자원의 정도와 양에 따라 달라진다. 병원, 문화시설, 대중교

통 등의 주거환경 가치가 높은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저소득자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물리적으로 열악한 주택구조뿐만 아니라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도 감내하게 된

다. 이런 이유로 중복주거빈곤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의 경우 비주거빈곤가

7) 양세정(1991)의 연구에 따르면 필수재인 식료품비의 소득탄력성은 .75인데 주거비(주거 관련 비용 모두 포함)의 

소득탄력성은 이보다도 낮아 .42에 불과하였다(심영, 200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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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비해 주거환경만족도가 부적인 관계를 보일 수 있다. 한편으로 주거환경은 주거빈곤의 

결과일 수 있다. 주거는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 안에 물리적으로 열악한 주거가 있

는 경우 지역의 다른 주거 가치가 영향을 받고, 고소득자는 물리적으로 열악한 주거가 몰려 

있는 지역에서 나가고, 저소득자는 유입된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거주지 분리는 교육, 정

치권력 등의 자원의 집중과 배제로 이어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주거환경에 차이가 발생하

게 된다. 즉 주거빈곤의 결과로 주거빈곤가구에 따라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방수기준미달가구는 비주거빈곤가구와 비교해 주거환경만족도에 차이가 없고, 주거

비과부담가구는 소득 등이 같다면 비주거빈곤가구에 비해 주거환경만족도가 오히려 높았다. 

방수기준미달가구는 평균 가구원 수가 4.21명으로 다른 유형의 주거빈곤가구에(1.52～2.83) 비

해 높다. 비록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만 18세의 평균 아동 수 역시 1.13명으로 다른 유형의 

주거빈곤가구(0.04～0.7)에 비해 많다. 방수기준미달가구의 경우 가구원의 교육, 직업 생활에 

적절한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 방수보다 적은 주거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거비과

부담가구의 경우 비주거빈곤가구에 비해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았다. 앞서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다른 유형의 주거빈곤가구와 달리 주택환경에도 비주

거빈곤가구와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주택 및 주거환경에 가치를 

높이 설정하고 주거를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5] 주거빈곤가구의 다범주 로짓 분석 

변수(변수값)
중복

주거빈곤

면적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

구조성능

환경미달

방수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

성별(여성) .127 -.685*** -.224 .246** 1.342*** .100

연령 -.012 -.003 .061 .009 .144*** .000

연령제곱 .000 .000 -.001** .000 -.001*** .000

교육 -.209*** -.590*** -.700*** -.059 -.316*** .129***

가구주장애여부(장애) -.061 -.106 -.286 .240 -.811** -.113

소득 -2.081*** -.639*** -1.008*** -.262** -.353*** -2.156***

가구원수 .650*** .458*** -.355*** .138*** 1.282*** -.016

자가여부(비자가) 1.716*** 1.765*** .526*** .243** .902*** .882***

기초보장여부(수급) -.075 .229 -.436 -.339 .002 -.165

대도시여부(농촌) -.382** -.712 .724*** -.868*** .907*** -.784***

주택만족도 -1.604*** .093 -1.097*** -2.185*** -.348***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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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거빈곤가구의 다범주 로짓 분석  (표 계속)

변수(변수값)
중복

주거빈곤

면적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

구조성능

환경미달

방수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

주거환경만족도 -.214*** -.442*** -.298** -.269*** .001 .177***

상수 11.545 .682 5.332*** 4.462*** -7.991*** 7.931***

-2LL 26171

분류정확도 77.8%

자료: 2014년 주거실태조사, 중복빈곤가구 제외, 가중치 적용, n=20, 205

 괄호안은 변수값임

** p<.05, *** p<.01

5. 결론

본 연구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각 하위기준미달가구(면적기준, 시설

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 방수기준), 주거비과부담가구, 중복주거빈곤가구 등 유형별 주거빈곤에 따

라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주거빈곤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변수들을 중심으로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개별 특성이 주거빈곤 유형과 유

의미한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주거비과부담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 면적기

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의 순으로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이 취약하고 주거욕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각 요인 간의 상관을 통제하기 위해 다항 로짓분석을 한 결과, 주

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소득 등이 같다면 주택환경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는 비주거빈곤가

구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거비과부담 가구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가구일 수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정책적 개입을 할 때 소득을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요컨대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소득이 낮은 주거비과부담가구, 구조성능환경

기준미달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주장애여부, 소득, 가구원수, 비자가여부, 농촌여

부,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형별 주거빈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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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독립적인 관련이 있는 변수였으며, 주거빈곤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태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복주거빈곤가구에 대한 관심과 우선적 개입이 강조되어야 한다. 중복주거빈곤가구

는 2개 이상의 주거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가구이며, 그 규모도 4.4%로 작지 않다. 게다가 이

들 가구는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이 취약하고 미충족된 주거욕구가 큰 가구로 나타나 미충족

된 주거욕구를 자력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가구이다. 이런 면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매입임

대주택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우선공급대상에 추가하고, 이들 가구는 1순

위 입주자 유형에 신설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또 최저주거기준미달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 2016-777호). 

그러나 최저주거기준여부에 있어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만을 고려하고 있어, 전용

입식부엌와 전용수세식화장실이 모두 없는 경우 가점 2점, 이 중 하나가 없는 경우에는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미달은 필수설비 미달뿐만 아니라 면적기준 미달, 구조성

능환경미달, 방수기준미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필수설비 미달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게다가 매입임대주택만을 주거비과부담과 최저주거기준미달을 중복경험

하고 있는 가구에게 우선공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아쉬움이 남는다. 최저주거기준의 모든 

하위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자가가구의 주거빈곤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비자가가구는 모든 유

형의 주거빈곤 위험이 자가가구에 비해 증가하고 있었다. 비자가가구의 주거안정성을 위해 자

가소유를 독려하는 방식과 비자가가구의 임차안정성과 임차주거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가소유를 

독려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였다. 그러나 자가가구의 비율은 2006년 55.6%에서 2016년 56.8%

로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국토교통부, 2016), 이는 다주택자의 증가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수현, 2009).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증가

하고 있는 것(JTBC, 2017.12.6)이 매물 증가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비자가가구의 자가

보유 가능성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협상력 역시 불평등하여 임대인이 시장지배력

(market power)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시장의 초기 임대료와 임대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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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에 대한 통제, 임차기간과 보증금 규모에 대한 규정, 계약 종결 사유를 주거복지적 관점에

서 논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전 임대 분야를 규제하고, 임대료 상승뿐

만 아니라 최초 임대료 수준도 통제하고 있으며, 조정된 임대료를 전체 임대시장에 균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임대 기간 역시 제한이 없는 계약(open-ended)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증금 

역시 요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OECD, 2016). 물론 스웨덴과 같은 엄격한 규제가 주택

공급과 기존 임차인과 최초 진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지에 대해 논란이 존재

할 수 있다(Andrews, Sánchez, and Johansson, 2011). 그러나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제한하

고 민간임대계약 시 전월세 전환율의 상한선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규정하지 않은 현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많은 한계가 있다. 게다가 임차인에게 최저

주거기준미달의 주거를 제공하더라도 혹은 시설보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임대 가능성

과 임대료 책정에 어떠한 제한도 발생하지 않는다8). 이런 이유로 비자가가구의 경우 모든 유

형의 주거빈곤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주거의 질과 적정 

임대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규제가 증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정책적 논의가 가능하다. 주거비과부

담가구는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지만, 소득수준 등이 같다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비과부

담 가구가 되며 주택만족도의 경우 비주거빈곤가구와 차이가 없고, 주거환경만족도는 비주거

빈곤가구에 비해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주거비과부담가

구의 경우 높은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한 주거급여의 확대가 필요하나, 소득수준이 높다면 이

는 주거정책보다는 사회정책적 접근이 더 유효할 것이다. 지역적으로 교육자원과 사회적 자원

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 교육 전략(문수연, 2016)으로 혹은 과시소비의 일환으로(장서

영･하규수, 2015) 주거비과부담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주택개량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기준미달가구의 

경우 낮은 인구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자력으로 시설기준미달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이들 가구는 주택환경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도 매우 낮았다. 시설기준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시설보수는 현재의 주거급여상 대보수(수선비용 950만원)에 해

당하여 예산 제약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시설기준미달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

여 주거급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애가구의 주거복지에 대한 높은 욕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소득, 교육수준 등

8)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가장 열악한 주거인 쪽방의 평균 월세가 26.7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임세희, 2015)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의 차이 - 최저주거기준 하위기준미달, 주거비 과부담, 중복주거빈곤가구 57

이 같다면 장애가 있는 경우 방수미달이 될 확률이 작게 나타났다. 즉 장애가구의 경우 장애

로 인해 열악한 주거 상황에 더 많이 고통받을 수 있으며, 독립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가 다른 

인구집단보다 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임대주택정책은 장애인의 욕구를 적극 고려하고 있지 

않다. 국민임대와 신축 다세대 주택 등 입주자격에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경우 우선권을 배

정받고 있으나, 방수나 면적 등에 있어서는 고려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째, 주거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면적기준미달, 시설기준미달, 방수기준미달가구가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주거에 대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가구의 특성과 욕구에 맞추

어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수록 주거빈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공

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주거빈곤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가구특성과 영향요인을 밝히고 정책적 우선순

위 집단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음의 점은 한계로 남는다. 먼저 

본 연구의 최종모형인 다범주 로짓분석은 비주거빈곤가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기준이 되는 주

거빈곤의 유형에 따라 다범주 로짓분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가 필요

하다. 둘째, 인구 사회적경제 특성과 주거욕구 특성 설정에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 셋째 주거

비 측정시 가구가 실제로 지불하는 주택구매대금, 임차금 및 보증금의 월 이자액을 측정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연간 금리와 금융기관 외 다른 곳의 평균 금리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주거비와 추정 주거비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의 한계는 후속연구의 과제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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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fference of Characters Between Housing 

Poverty Types

- Subcriterion criteria of Substandard Housing, 

Unaffordable Housing and double housing poverty - 

Lim, Se Hee*･Park, Kyung Ha**9)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socio-economic characters and housing welfare 

needs between housing poverty types and to know the independent effects of variables on the 

housing poverty types. It was revealed that the double housing poverty household, housing 

below facility standard, unaffordable housing with low income, housing below structure･per-

formance･environment standard, housing below area standard and housing below room 

standard should be supported one by one. And the variables related with the housing poverty 

types are different 

Suggestions were made for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double housing poverty, the control 

for rental housing market, the policy considering income level for unaffordable housing, the 

housing policy for the disable household. 

Key words: Housing Poverty, Housing Welfare, Substandard Housing, Unaffordable Housing, 

double housing poverty, housing below facility standard, housing below area 

standard, housing below structure･performance･environment standard, housing 

below room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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